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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물건 개요. Ⅰ  

감정평가의 목적1. 

본 평가는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소재 홈골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“ ” 

부동산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.

대상물건의 개요2. 

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562-1

토 지

기호 소재지 지 번
면적

( )㎡
지목 용도지역

형  상

지  세

년2024

개별공시지가

원( / )㎡

1
마성면

외어리
562-1 9,095 과수원 계획관리

부정형

완경사
20,900

건 물

기호 구조 용도 연면적( )㎡ 층수 사용승인일자

가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36.4 단층 2018.06.26

나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99.84 단층 2018.06.26

다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132.6 단층 2018.06.26

라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162.24 단층 2018.06.26

마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213.72 단층 2018.06.26

바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256.36 단층 2018.06.26

사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300.04 단층 2018.06.26

아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340.6 단층 2018.06.26

자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362.96 단층 2018.06.26

차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342.68 단층 2018.06.26

카
경량철골구조

강판지붕
작물재배사 340.6 단층 2018.06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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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3. 

본건에 대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일인 년 월 일자임2024 8 2 .

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4. 

까지 현장조사 및 가격자료수집 등을 실시하였음2024.07.26. ~ 2024.08.02. .

기타사항5. 

본건에 대한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음, , .

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. Ⅱ

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1. 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거 시장가치를 기준가치로 함5 .「 」

감정평가조건2. 

없  음.

감정평가액 산출근거. Ⅲ

감정평가방법의 적용1. 

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. 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14 1⌜ ⌟
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3 1

법을 적용해야 한다.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15 1⌜ ⌟
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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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. 

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(1) 3⌜ ⌟ ⌜ ⌟
제 조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14

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

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, 

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되 다른 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, ( )

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.

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거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(2) 15⌜ ⌟
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, 

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, 

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12 2「 」

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는 하지 아니하였음.

다 일괄 구분 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. · ·

해당없음.

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평가2. 

가 비교표준지의 선정. 
공시기준일 [ : 2024. 01. 01]

일련
번호

소재지 지목
면 적
( )㎡

이용
상황

용도
지역

도로
교통

형  상
지  세

공시지가
원( / )㎡

비고

47280
-2859

마성면 외어리
557-1

전 4,274 전
계획
관리

세로
가( )

부정형
완경사

19,700 -

비교표준지의 선정이유※

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, , 

등이 같거나 비슷한 상기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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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시점수정. 

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함(1) ( · )

지가변동률( )％ 비       고

0.856

경상북도 문경시 계획관리(24.01.01~24.08.02) ( )

2024.01.01 ~ 2024.06.30 : 0.705

2024.06.01 ~ 2024.06.30 : 0.136

( 1 + 0.00705 ) × ( 1 + 0.00136 × 33/30 )

 1.00856≒ 

미고시월은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하였음.※

시점수정치의 결정(2) 

상기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.(1.00856)

      

다 지역요인 비교.   

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.(1.00)

라 개별요인 비교. 

개별요인 비교항목(1) 

농경

지대

조    건 항           목

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 

자연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 , , , , , 

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 , , 

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

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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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요인비교치의 결정(2) 

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
환경조건
자연조건( )

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
개별요인
비교치

1 ㅡ 0.85 1.00 1.08 1.00 1.00 0.918

마 그 밖의 요인 보정. 

(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1) 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 건설부 토정 14 2 ( 30241- 「 」 

대법원판례 선고 두 선고 누36538, 1991. 12. 28), (1998.7.10 98 6067, 1993.9.10 92 16300)

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

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, .

인근 평가선례(2) 

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
평가
목적

용도
지역

기준시점
토지단가
원( / )㎡

1
마성면
외어리

5⁕⁕ 답
시가
참고

계획
관리

2022.03.31 25,000

인근 거래사례(3) 

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
면적
( )㎡

용도
지역

거래시점
거래가액

원( )
토지단가
원( / )㎡

a
마성면
외어리

2⁕ 답 1,078
계획
관리

2020.12.23 30,000,000 27,8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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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(4) 

가격시점현재
표준지가격

(a)

공시지가
외어리 [ 557-1 ]

시점수정
가격시점현재
표준지가격

19,700 1.00856 19,869

평가선례기준
표준지가격

(b)

평가선례(1)
외어리 [ 5⁕⁕ ]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
평가선례기준
표준지가격

25,000 1.02597 1.00 1.164 29,856

보정치

그밖의 요인 보정치산정(b/a)

29,856/ 19,869≒ 1.50 1.50

개별요인비교-

표준지 선례/ 가로 접근
환경

자연( )
획지 행정적 기타 비교치

개별요인비교치 ㅡ 1.20 1.00 0.97 1.00 1.00 1.164

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(5) 

구분 가격수준

계획관리지역내 농경지 세로 원 내외 수준@30,000 ~ @45,000 /㎡ 

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(6) 

상기 제반사항을 참작하고 최근 부동산시장의 거래동향 인근지가 및 공시지가수준, , 

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.(1.50)

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대상토지가격의 산정. 

기호
공시지가

원( / )㎡
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
그밖의

요인

산출단가

원( / )㎡

적용단가

원( / )㎡

1 19,700 1.00856 1.00 0.918 1.50 27,359 2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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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평가3. 

가 거래사례의 선정. 

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
면적
( )㎡

용도
지역

거래시점
거래가액

원( )
토지단가
원( / )㎡

a
마성면
외어리

2⁕ 답 1,078
계획
관리

2020.12.23 30,000,000 27,829

나 사정보정. 

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

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

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

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조사된 인근지역의 가격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, 

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.(1.00)

다 시점수정. 

지가변동률( )％ 비       고

5.057

경상북도 문경시 계획관리(20.12.23~24.08.02) ( )

2020.12.01 ~ 2020.12.31 : 0.239

2021.01.01 ~ 2021.12.31 : 1.852

2022.01.01 ~ 2022.12.31 : 1.437

2023.01.01 ~ 2023.12.31 : 0.753

2024.01.01 ~ 2024.06.30 : 0.705

2024.06.01 ~ 2024.06.30 : 0.136

( 1 + 0.00239 × 9/31 ) × ( 1 + 0.01852 ) × ( 1 + 0.01437 )

× ( 1 + 0.00753 ) × ( 1 + 0.00705 ) × ( 1 + 0.00136 × 33/30 )

 1.05057≒ 

미고시월은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하였음.※

라 지역요인 비교.   

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.(1.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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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개별요인 비교. 

개별요인 비교항목(1) 

농경

지대

조    건 항           목

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 

자연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 , , , , , 

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 , , 

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

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 , 

개별요인비교치의 결정(2) 

기호
적용

사례
가로조건 접근조건

환경조건
자연조건( )

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
개별요인
비교치

1 a ㅡ 0.95 1.00 1.00 1.00 1.00 0.950

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대상토지가격의 산정. 

기호
적용

사례

사례단가

원( / )㎡

사정

보정
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
산출단가

원( / )㎡

적용단가

원( / )㎡

1 a 27,829 1.00 1.05057 1.00 0.950 27,774 28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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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법에 의한 건물평가4. 

가 재조달원가의 산정. 

표준단가(1) 
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건물신축단가표[ : ]

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( / )㎡ 내용연수

5-1-6-11 일반창고
철골조 철골지붕틀

샌드위치판넬잇기
4 569,000

35

(30~40)

재조달원가의 산정(2) 

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구조 용재 용도 시공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 제반요인을 , , , 

참작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으며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정하지 아니하, 

고 재조달원가 결정과정에서 감안하였음.

구 분 가 카~ 

재조달원가 원( / )㎡ 120,000

나 원가법에 의한 대상건물가격의 산정. 

구 분
재조달원가

원( / )㎡
총( )

내용년수
유효( )

잔존내용년수
잔존가치율

적용단가
원( / )㎡

비 고

가 카~ 120,000 35 29 29/35 99,400 -

잔존가치율 잔존내용년수 총 내용년수 = /( )※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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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사항5. 

가 기호 가 카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에 따라 제시. ( ~ )

외기계기구로 평가하였으며 용량 형식 등은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서상의 표시를 기, , 

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소유권 및 일괄경매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, .(

바람.)

나 본건은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. , 

의 경계구분은 전문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.

감정평가액 결정의견. Ⅳ

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1. 

구분 기호 면적( )㎡ 단가 원( / )㎡ 시산가액 원( )

토지

공시지가
기준법

1 9,095 27,000 245,565,000

거래사례
비교법

1 9,095 28,000 254,660,000

건물 원가법

가 36.4 99,400 3,618,160

나 99.84 99,400 9,924,096

다 132.6 99,400 13,180,440

라 162.24 99,400 16,126,656

마 213.72 99,400 21,243,768

바 256.36 99,400 25,482,184

사 300.04 99,400 29,823,976

아 340.6 99,400 33,855,640

자 362.96 99,400 36,078,224

차 342.68 99,400 34,062,392

카 340.6 99,400 33,855,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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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2. 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공시지가⌜ ⌟ ⌜ ⌟
기준법에 의한 토지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시산가액과 비교 검토한 결·

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시산가액을 감정평, 

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시산가액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, 

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평가액을 감정평가액

으로 결정함.

감정평가액 결정3. 

구분 기호 면적( )㎡ 단가 원( / )㎡ 감정평가액 원( )

토지 1 9,095 27,000 245,565,000

건물

가 36.4 99,400 3,618,160

나 99.84 99,400 9,924,096

다 132.6 99,400 13,180,440

라 162.24 99,400 16,126,656

마 213.72 99,400 21,243,768

바 256.36 99,400 25,482,184

사 300.04 99,400 29,823,976

아 340.6 99,400 33,855,640

자 362.96 99,400 36,078,224

차 342.68 99,400 34,062,392

카 340.6 99,400 33,855,640

소  계 257,251,176

합  계 502,816,176



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

Page : 1 

D2407-008(2)

소재지 지번
지  목

및
용  도

용도지역
및

구    조

감  정  평  가  액
비    고

공  부 사   정 단  가 금    액

일련
번호

면    적  (㎡)

9,095과수원 계획관리지역 9,0951 경상북도 562-1 현황27,000 245,565,000

문경시 "작물재배사

마성면 부지"

외어리

소  계 \245,565,000

36.4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36.4가 경상북도 562-1 120,00099,400 3,618,160

강판지붕문경시 위 지상 x 29/35

단층마성면 주

외어리 건축물

제1동

[도로명주소]

경상북도

문경시

마성면

흠골길

157-16

99.84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99.84나 〃 562-1 120,00099,400 9,924,096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2동

132.6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132.6다 〃 562-1 120,00099,400 13,180,440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3동

162.24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162.24라 〃 562-1 120,00099,400 16,126,656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4동

덕일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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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지번
지  목

및
용  도

용도지역
및

구    조

감  정  평  가  액
비    고

공  부 사   정 단  가 금    액

일련
번호

면    적  (㎡)

213.72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213.72마 〃 562-1 120,00099,400 21,243,768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5동

256.36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256.36바 〃 562-1 120,00099,400 25,482,184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6동

300.04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300.04사 〃 562-1 120,00099,400 29,823,976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7동

340.6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340.6아 〃 562-1 120,00099,400 33,855,640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8동

362.96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362.96자 〃 562-1 120,00099,400 36,078,224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9동

342.68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342.68차 〃 562-1 120,00099,400 34,062,392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10동

덕일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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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지번
지  목

및
용  도

용도지역
및

구    조

감  정  평  가  액
비    고

공  부 사   정 단  가 금    액

일련
번호

면    적  (㎡)

340.6작물재배사 경량철골구조 340.6카 〃 562-1 120,00099,400 33,855,640

강판지붕위 지상 x 29/35

단층주

건축물

제11동

소  계 \257,251,176

합   계 \502,816,176.-

이           하           여           백

덕일감정평가사사무소



일련
번호

명    칭  (종   류)
구조.규격.형식.용량

제    작    자
제  작  번  호
제작(취득)일자
수입 신고 일자

수량
감  정  평  가  액

비    고
단  가 금    액

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

D2407-008(2)

페이지: 1 

<제시외 기계기구>

(1) 태양광발전설비 국산 1식 - 550,000,000275,000,000

2017.12 x 0.501(14/20)

-설비용량: 590.94KW

-공급전압: 22,900V

-허가번호: 2014-5120000-38-5-00306호

-설치장소: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

           외어리 562-1

-태양광모듈, 인버터

-기타 부대설비

합         계 \275,000,000.-

이          하            여          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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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치 및 주위환경

  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소재 "홈골마을"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부근

   일대는 주택, 농경지,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.

 

 

2. 교통상황

 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,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.

 

 

3. 형태 및 이용상태

  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, '작물재배사부지'로 이용중임.

 

 

4. 인접 도로상태

   지적도상 '맹지'이며,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

   도로가 소재함.

 

 

5.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돼지개닭오리 제한구역)<가축분뇨

  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

   이용에 관한 법률>, 개발촉진지구(외어리태양광발전시설설치및진입도로개설)<지역균형개

   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<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

   특별법>임.

 

 

6. 제시목록 외의 물건

   없  음.

 

 

7. 공부와의 차이

  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'과수원'이나, 현황 '작물재배사부지'로 이용중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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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. 위치 및 주위환경      2. 교통상황                      3. 형태 및 이용상태
   4. 인접 도로상태         5.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   6. 제시목록 외의 물건
   7. 공부와의 차이         8.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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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  1)임대관계: 미상임.

  2)기    타: 없  음.

덕일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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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물의 구조

  (가~카)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서,

        -주기둥: 사각파이프 등,

        -천  정: 강판잇기 등임.

 

 

2. 이용상태

  (가~카): 작물재배사

 

 

3, 설비내역

   없  음.

 

 

4. 부합물 및 종물

   없  음.

 

 

5. 공부와의 차이

   없  음.

 

 

6.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  1)임대관계: 미상임.

  2)기    타

    기호(가~카)건물 지붕에 제시외기계기구(태양광발전설비)가 설치되어 있는 바, 경매

   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.

덕일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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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562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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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전경

본건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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